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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합동감사결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남구, 북구, 울주군

내 용

울산광역시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

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

다.

「농지법」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·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1)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,

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

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률」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,「건축법」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 등을

한 때에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1조제1항 및「건축법」제11조

제5항에 따라「농지법」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

1) 농지보전부담금은 ㎡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며, ㎡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- 농지조성비(1975년 도입, 2006.1.22. 농지법 제40조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) : 농지전용사업

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

- 농지전용부담금(1992년 도입, 2002.1.1. 농업·농촌기본법 제41조 개정으로 폐지) : 농지전용으로 발생하

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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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․허가

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「농지법 시행령」제33조에서 정하고

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「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」제21조제3항에

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

여 동의하여야 하고, 건축허가부서 등 인․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

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체납이 발생된 울산광역시 남구, 북구, 울주군에서는 체납사실에 대

해 납부 독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기간(2018. 2. 26.∼

3. 16.) 중 확인한 결과 [표] “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”과 같이 총 6건에

676,008,05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다.

[표]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(2018.2월 기준)

(단위 : 원)

부과권자 건수
체 납 현 황

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계

합계 6 160,052,040 10,983,480 - 504,972,530 676,008,050

남구 1 - - - 502,621,840 502,521,840

북구 2 49,242,600 2,462,130 - - 51,704,730

울주군 3 110,809,440 8,521,350 - 2,350,690 121,681,480

 ※ 가산금(5%) 부과는 2009.5.27.부터 적용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, 북구청장, 울주군수는

[시정]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676,008,050원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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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

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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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

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명세(’18. 2월 기준)

 (단위 : 원)

구․군 부과번호 납부의무자 용도 농지소재지 납입기한 독촉기한

체 납 액

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

합계 6건 160,052,040 10,983,480

남 구

1993-21603-00
001-06

택지건설 ○○동 000-0외 126 1998.10.25 2017.01.31

소계 1건

북구

2011-21605-00
027-02

자동차관련시

설

○○동 000-0외 

2
2011.07.27 2017.10.20 45,192,600 2,259,630

2012-21605-00
077-01

단독주택
○○동 000-0외

1
2012.12.08 2017.10.20 4,050,000 202,500

소계 2건 49,242,600 2,462,130

울주군

2013-21606-00
001-05

택지건설 2005.02.14 2005.03.08

2013-21606-00
056-01

학원 진입도로
○○면 ○리 000-0외 

1
2013.04. 11 2013.04.29 4,347,840 217,390

2017-21606-00
288-01

공동주택 ○○면 ○○리 00외 3 2017.07.29 2017.09.10 106,461,600 8,303,960

소계 3건 110,809,440 8,521,350




